
사업인정은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다.

<P>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

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(같은 법 제2조 제7호) 단순한 확인행위가 

아니라 형성행위이므로, 당해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

하더라도 행정주체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

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사업인정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에

서는 물론,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ㆍ교량하여야 하고, 그 비교ㆍ교량은 비

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(대법원 2005.04.29. 선고 2004두14670 판결)</P>


